
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% 응시인원

548865 20.5 13 0 0 33.5 1 2.63% 38
551657 20.5 11 0 0 31.5 2 5.26%
559515 19.5 12 0 0 31.5 2 5.26%
556448 20.5 10.5 0 0 31 4 10.53%
558045 19 11.5 0 0 30.5 5 13.16%
558759 19.5 10.5 0 0 30 6 15.79%
556213 19 10.5 0 0 29.5 7 18.42%
557854 18.5 11 0 0 29.5 7 18.42%
559617 18 11.5 0 0 29.5 7 18.42%
556337 19.5 9.5 0 0 29 10 26.32%
556305 18.5 10.5 0 0 29 10 26.32%
557914 19 9.5 0 0 28.5 12 31.58%
559642 18.5 10 0 0 28.5 12 31.58%
556408 18 10 0 0 28 14 36.84%
559326 17.5 10.5 0 0 28 14 36.84%
559777 18 10 0 0 28 14 36.84%
559542 18.5 9.5 0 0 28 14 36.84%
559808 19.5 8.5 0 0 28 14 36.84%
556214 17.5 10 0 0 27.5 19 50.00%
556219 16.5 11 0 0 27.5 19 50.00%
558128 16.5 11 0 0 27.5 19 50.00%
557844 17.5 9.5 0 0 27 22 57.89%
562382 17.5 9.5 0 0 27 22 57.89%
556416 16.5 10.5 0 0 27 22 57.89%
558091 17.5 8.5 0 0 26 25 65.79%
559780 16 10 0 0 26 25 65.79%
559484 14 10.5 0 0 24.5 27 71.05%
556205 15.5 8.5 0 0 24 28 73.68%
559650 15.5 8.5 0 0 24 28 73.68%
558101 15 8.5 0 0 23.5 30 78.95%
559740 15.5 8 0 0 23.5 30 78.95%
559390 15.5 7.5 0 0 23 32 84.21%
555788 14.5 7 0 0 21.5 33 86.84%
558950 12.5 7 0 0 19.5 34 89.47%
557843 17.5 1 0 0 18.5 35 92.11%
556483 12 6 0 0 18 36 94.74%
559653 16 0 0 0 16 37 97.37%
559619 9 3.5 0 0 12.5 38 100.00%

김웅 / 4월 / 기초GS / 6회



김웅/4월/기초GS/6회/1번

채점자

윤영우

1. 전반적인 총평

 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논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.

2.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

   (1) 설문 1

  갑의 과일 포장 용기 디자인이 공지되었으므로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될 것이

라고 작성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. 

  그러나 일반심사등록출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성 등을 심사하지 않으므로(디

자인보호법 제62조 제2항), 본 설문에서는 제37조 제4항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

작성하셨어야 합니다.

   (2) 설문 2

  설문 1과 달리, 설문 2에서는 갑의 과일 포장 용기 디자인이 TV 방송을 통해 

공공연하게 알려진 경우이므로 신규성 흠결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거절이유

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(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5항). 

  따라서 설문 2에 신규성 거절이유 및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에 관하여 작성

하는 것이 논점 배치상 적절해 보입니다.

   (3) 설문 3

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전제로 하는 자유실시

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부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. 

  다만, 갑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일부 

계셨습니다. 설문에서 갑의 대응방안을 묻고 있으므로,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

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, 갑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도 신규성 

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.



3. 소결

  작성해야 할 조문이 전반적으로 많았습니다. 조문을 완벽히 암기하지 못하더라

도, 시험장에서 법전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문을 찾아 쓸 수 있을 정도로 조문의 

위치를 대략적으로라도 숙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.

  또한, 일반론을 서술할 때에는 줄글로 하나의 문단에 묶어 쓰는 방식보다, 쟁

점이 되는 판례나 개념별로 목차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편이 가독성 측면에서 더 

좋았습니다. 



김웅/4월/기초GS/6회/2번

채점자

윤영우

1. 전반적인 총평

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논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.

2.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

   (1) 설문 1

  배점이 10점으로 비교적 크므로,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의의, 취지 및 성립

요건 등 일반론을 충분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 

  한편, 고리 부분은 물품의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, 한 벌의 물품에 관한 

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

   (2) 설문 2

  물품류를 작성하라고 하였음에도 물품명을 작성한 분들이 많았습니다. 

  사안의 경우 심사대상물품과 일부심사대상물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으므로, 심

사대상물품인 줄자의 물품류인 제10류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

   (3) 설문 3

  전반적으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. 

  사안의 경우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

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만 제출할 수 있다

는 점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

  다만, 부분디자인의 도면 도시방법을 누락한 분들이 많았습니다. 한 벌의 물품

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므로, 등록받으려는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을 명확하게 표

현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



3. 소결

  6회차 GS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

  전반적으로 2회차를 채점할 때보다 답안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

습니다. 오늘 누락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서를 통해 보완하고, 체크하여 숙지해 

두시기를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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